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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공기호흡기 사용실패 유형과 원인을 생산자에 대한 정부규제와 고객에 대한 정부규제의 문제

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전자의 경우 용기 및 공기호흡기의 안전검사 기준의 한계점 분석이고, 후자의 경

우 사용자관리자의 유지관리 및 폐기처분 규정의 한계점 분석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수거검사와 수집검사

를 확대, 폐용기 처리 결과 감시확인 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이 있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o analyse the cause and pattern of failing to use in Self 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using by government regulation for producer and client. Regulation for producer
is related to legal and institution of safety inspectiontest of SCBA. Rregulation for client is preventive
maintenance. Improving fail in use of SCBA are following. First, expansion of ad hoc collection
inspection and safety checking is required. Second,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law for monitoring
and auditing disposal procedure in low performance SCBA is required.

Key words : Self 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Safety management, Preventive maintenance, Inherent
unsafety, Catastrophic failure, Low-order failure

1. 서 론

공기호흡기는 화재나 테러, 유해가스 누출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구비된 대피 또는 피난자 구조

용 장비로서 지하철 역사·백화점·호텔·대형 할인

점 등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

관리자 등에 의해 사용되며, 소방기관 등에서는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용으로 사용된다. 공기호흡기는 이처

럼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나 일반 공

산품처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돌발적인

사고가 있을 경우 단 한번 정확하게 작동되어야 하는

대기성(待機性) 기기이므로 유사시 충분한 성능을 발

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당

시설에서 불법·불량제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정품을

구매했다 하더라도 사후 예방적 유지관리가 부실할 경

우 유사시 그 성능을 유지하기 어려워 사용실패(failure

to use)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폐

용기를 이용해 불법공기호흡기를 제작·판매한 사건이

발생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소방방재청에 의

뢰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공기호흡기 관리 실태를 조사

한 결과 상당수의 병원과 할인점 등에서 불법공기호흡

기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지관리도 부실한 경

우가 상당수 있었다. 이는 현재 공기호흡기 제작·생

산·유지관리에 관한 정부의 안전규제의 한계를 드러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기호

흡기 생산자과 유지관리 관련 법규와 제도의 한계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관리실태 통계자료는 소방방재

청이 지역·시도별 특정소방대상물(의무비치 장소)을

대상으로 공기호흡기 관리실태를 전수 조사한 통계자E-mail: leesp@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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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발췌·재구성한 자료이다.

2. 공기호흡기 정의·사용목적·사용실패

2.1 정의 및 사용목적

공기호흡기(SCBA: Self Contained Breathing Ap-

paratus)는 산소결핍 장소), 농연, 유해가스 발생공간(하

수구, 식품저장소, 밀폐공간)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하는 호흡장비1) 말한다. 소방관은 위해환경에 진입하

여 적극적 화재진화, 희생자 탐색, 구조와 해체작업, 정

밀조사 등 내부 소방 활동을 수행하는데 공기호흡기를

사용하고2)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안전관리자나 방화관

리자가 피난자와 희생자를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대피

철수시킬 목적으로 공기호흡기를 사용한다.

2.2 사용실패의 정의와 원인

공기호흡기의 사용실패란 “화재·테러사건·밀폐공

간 등 위해환경에 노출된 사용자가 공기호흡기를 사

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 성능이 떨어져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낮은 성과(low perfor-

mance)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실패를 초래하

는 원인은 첫째, 생산자(용기제작자, 공기호흡기제작자)

가 불법·불량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제품의 본질적 안

전(inherent safety)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이다. 둘째,

관리자와 사용자의 부실한 유지관리와 공기호흡기 용

기 및 용기부속품의 폐기처분 규정 미준수 등에 의해

발생한다.

3. 사용실패 예방 관련 정부규제 유형

3.1 안전규제의 유형·내용·주체

정부의 안전규제는 유사시 공기호흡기의 사용실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생산자에 대한 규제”와 “고객에

대한 규제”가 있다.

첫째, 생산자에 대한 규제는 생산자가 제품제조·제

작·품질평가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 제품의 본질적 불

안전을 제거하며 사용실패를 줄이는 것이다. 공기호흡

기는 공기를 저장하는 용기부분과 용기부속품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용기를 제작하는 “용기제작자”에 대한

규제와 용기 및 급기호스, 등지게, 멜빵 등 용기부속품

을 결합하여 공기호흡기를 제작하는, 이른 바 “공기호

흡기제작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본질적 안전이 확보

된다. 먼저 공기호흡기 제작에 사용되는 용기는 고압

용기(복합재료용기)로서 용기안전에 관한 규제는 「고

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규제내용은

“용기제품”의 제작기술기준, 검사기준, 유통제품회수 등

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공기호흡기 제품에 대한 규제

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고압용기와 용기부속

품으로 호흡기를 제작하는 공기호흡기 제작자가 준수

해야 할 내용, 즉 제품의 “형식승인” 및 “사전검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고객에 대한 정부의 안전규제는 예방적 유

지관리와 관련된 규제를 말한다. 예방적 유지관리제

도는 고객이 공기호흡기를 구입한 이후 일정수준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폐기 대상이 된

제품의 폐기방법·절차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예방

적 유지관리는 “용기관리”와 “용기부속품 관리”로 구

분되는데 전자는 균열, 파손상태검사, 용기내 공기질

의 검사, 불량용기 폐기 등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면체(mask)불량, 용기의 연결부위 불량, 호스상태, 압

력계 및 경보장치 작동여부 등의 검사·점검에 관한

것이다.

생산자에 대한 정부 안전규제 주체는 정부이고 피규

제자는 생산자이다. 고객에 대한 정부의 안전규제에서

규제주체는 정부이고 피규제자는 고객(구매자, 사용자,

관리자)이다. 생산자에 대한 규제는 정부규제방식뿐만

아니라 소비자(고객)에 의한 간접규제방식도 있다. 이

는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확보해 불법·불량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

는 것으로 불법제품을 간접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다.

이를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1. The Cause of SCBA’s Failure to Use

구분 관리대상 해당자 사용실패 원인

생산단계
용기제작 용기제작자ㆍ수입자 본질적 불안전한 용기생산

공기호흡기 제작 공기호흡기 제작자 본질적 불안전한 공기호흡기 생산

예방적

유지관리

단계

유지관리 부실 관리자ㆍ사용자 공기질 관리, 면체 밀착도, 부품교환 등

사용자의 역량 관리자 사용자 사용자의 숙련성 부족

공기호흡기 용기ㆍ부속품 폐기 관리자ㆍ사용자ㆍ폐기업체 폐용기 파기규정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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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기호흡기 안전규제 항목 및 평가기준

공기호흡기 사용실패 예방에 관한 안전규제 항목 및

평가기준은 생산·유통·구매·사용·폐기 과정에서

불법·불량·미검사 공기호흡기 발생을 방지하는 것

으로 규제주체가 피규제자에게 가하는 규제의 목적, 항

목, 평가기준은 Figure 1과 같다. 여기서 “고객”은 구

체적으로 공기호흡기 구매자·사용자 또는 유지관리자

를 의미한다.

4. 공기호흡기 관리실태 분석

4.1 불법·불법의심·불량·미검사 공기호흡기의 개

념정의

공기호흡기 관리실태 분석에서 불법공기호흡기는

“불법으로 제조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된 제품”을 말하

고, 불법의심공기호흡기는 “불법제조가 의심되는 제품

으로 전문검사기관의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제품”을 말한다. 그리고 “불량공기호흡기”는 유지관리

가 부실한 공기호흡기를 말하며 이 경우 정부는 공기

호흡기 관리주체에게 시정명령 또는 권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검사공기호흡기”는 안전법규에 규정된 주

기적인 검사 등을 미실시한 공기호흡기로서 점검이 필

요한 공기호흡기를 말한다.

4.2 공기호흡기 관리실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소방방재청에 의뢰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근거해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국 특정소방

대상물 2,755개소의 15,978대의 공기호흡기를 전수 조

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기호흡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야 하는 호텔, 병원, 할인점 등 특정소방대상물에서의

불법·불법의심·불량·미검사 공기호흡기가 발견된

곳은 전체 2,755개소 중 513개소(18.62%)이며 발견 대

수는 전체 15,978 중 1,230대(7.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불법·불법의심 공기호흡기는 290대로 비록 전

체의 1.81%에 불과하지만 유사시 사용자에게 바로 사

망이나 상해와 같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

험한 장비로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불

량 및 미검사 공기호흡기는 458개소(16.6%)에서 940대

Table 2. Safety Regulation for ProducerㆍUser

구분  항목 구체적 내용 규제자 피규제자

생산

제조

과정

사전적
제조(생산)시설ㆍ

재료 규제

-생산시설 및 자재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한 통제
정부 생산자

사후적
불량제품 검사ㆍ

폐기ㆍ회수 규제

-불량 신제품 유통의 사전 차단

을 위한 폐기 조치

-유통 과정에서 훼손된 불량 제

품 회수 및 폐기 조치

정부 생산자

구매

과정

납품ㆍ구매단계에서 제품의 품

질평가 능력

납품된 제품 또는 구매제품에 대

한 구매자의 질적 평가능력

구매자

(소비자)
생산자

유지관리

ㆍ

사용과정

성능검사 및 점검체계
구입 후 주기적 성능유지 및 관

리제도
정부 관리자 사용자

내구연한 경과 및 훼손 제품의

폐기제도

성능저하ㆍ기능상실 제품의 재

활용을 차단하는 제품 폐기 제도
정부 관리자 사용자

Figure 1. Safety regulation model for preventive measures

to fail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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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인 것으로 나타나 유사시 사용실패를 초래할 수

있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3 공기호흡기 정부규제 문제점

소방방재청이 전국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공기호

흡기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의 불법기기 및 불법의심기기를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상제품을 구입한 후 유지관리를 제

대로 하지 않은, 이른바 불량공기호흡기 및 미검사 공

기호흡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3.1 용기 및 공기호흡기 안전검사 이원화의 한계

공기호흡기 제품의 신규제작과 관련된 안전규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검사”와 「소방시

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에 의한 소방기기(공기호

흡기)의 “형식승인” 및 “사전제품검사”가 있다.

첫째, 공기호흡기 제작에 사용되는 “고압용기(복합재

료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내압성, 기

밀성 등에 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제

작업체의 설비기준도 규정하고 있다.

둘째, “공기호흡기 제품” 생산과정에서의 안전검사

는 형식승인 및 사전검사이며 그 내용은 「소방시설설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기호흡기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는 소방방재

청장이 실시하며 실제 검사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한

국소방산업기술원이 수행한다. “용기”와 “제품”에 대

한 검사가 이원화되어 있다.

검사체계 이원화의 문제점은 공기호흡기 제작자가

품질 등에 하자 있는 용기를 구입하거나 또는 중고장

비처리업자 등으로부터 비정상 유통제품이나 중고제품

을 구입해 이를 정상용기인 것으로 재수리 해 사용할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결함 있는 공기호흡기가 제작되

어 판매유통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한국소방

산업기술원이 실시하는 형식승인 및 사전검사에서는

“용기”의 압력, 기밀 등에 대한 정밀검사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형식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Table 3. The Rate of Illegal · Suspicions · Defective · Cyclic Unchecked SCBA

구분 전체 불법
불법

의심 
불량 미검사 불법·불법의심·불량·미검사

개소 02,755 020(0.72%) 035(1.27%) 146(5.30%) 312(11.32%) 00.513(18.62%)

대(set) 15,978 135(0.84%) 155(0.97%) 284(1.78%) 656(4.10%)0 1,230(7.69%)

Table 4. Contents Safety Regulation for Producer

규제주체 위탁기관 피규제자 검사대상 규제 목적 관련법률

지식

경제부

한국가스

안전공사

“용기”

제조자·

생산자·

수입자

공기호흡기제품

에 사용되는 “복

합재료용기”

복합재료용기 생산 및 제품검

사단계에서 불량 용기·용기

부속품의 판매·유통 사전차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시행규칙 제9조

소방

방재청

한국소방

산업기술원

“공기호흡기”

제조사·

생산자·

수입자

“소방기기”로서

의 공기호흡기

“공기호흡기 및 그 부속품” 생

산자에 대한 형식승인검사 및

사전제품검사를 통한 불량제품

사전차단(용기 정밀검사는 안함)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

전관리법」 제36조, 「소

방용기기구등의 형식 승

인에 관한 규칙」 제2조

Table 5. Cylinder and Attachments about Safety Inspection

구분 관련내용 검사종류 관련 법률

용기검사

(고압용기)

용기(복합재료용기)의 정밀검사 유통용기 수집검사 및 결

함용기 회수에 관한 기준

「고압가스안전

관리법」용기부속품(용기에 부착된 밸브, 안전밸브)

공기호흡기

검사

(소방기기)

용기(복합재료용기)의 개략적 검사

형식인증과 사전제품검사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용기부속용품인 면체(마스크), 급기호스, 조절

기, 등지게, 멜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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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에 대한 각종 검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서 이미 실시한 것으로 간

주하기 때문이다(Table 5 참조).

실제로 고양시 모병원에서 불법공기호흡기가 발견되

었을 때에도 용기조사와 공기호흡기조사가 각각 따로

이루어졌다. 즉 공기호흡기(용기 +용기부속용품) 안전

검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용기의 외관상태 검사

와 공기호흡기의 부속용품인 압력조절기, 급기호스, 면

체, 등지게, 멜빵 등을 중심으로 검사하였고,3) 용기정

밀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지식경제부

장관의 위탁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였다.

이처럼 공기호흡기 제작자가 문제가 있는 중고용기 등

을 사용해 공기호흡기를 제작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

제로 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4.3.2 유지관리 규정 미준수의 한계

공기호흡기의 예방적 유지관리는 관리내용에 따라

“용기에 대한 유지관리”와 “용기부속품에 대한 유지관

리”로 구분할 수 있고, 또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

성 정도에 따라 자체검사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위탁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검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반복사용으로 인

한 성능약화, 재료나 재질의 노후화, 내압시험 및 기밀

시험 등을 통한 결함여부, 고무패킹의 마모 여부, 용기

내부 부식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용기내 공기의 청결

도 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유지관리 내용

을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지관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

Table 6. Regulation of SCBA Maintenance · Hygiene and Safety Inspection

피규제자 관리대상 유지관리내용 관련법규 소방규정

용기 용기

-내용연수경과로 인한 성능평가, 노

후화, 파손, 균열 관련 재검사 주기

「고압가스안전

관리법시행규

칙」 제39조

별표22

「소방장비 내용연수지정

고시」 제3조 별표 1

-용기 내압시험 검사(안전검사)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제17조

「호흡보호장비안전관리

에 관한 기준」 고시 제9

조(안전검사)

공기

호흡기

공기호흡기세트,

용기, 면체 내용연수

-세트 및 용기는 15년, 공기호흡기

면체는 3년 
-

「소방장비내용연수지정

고시」 제3조

공기호흡기

불용처분

-내용연수 경과 물품 사용여부, 내

용연수 미경과시 경제적 수리한계
-

「소방장비내용연수지정

고시」 제4조

용기 내 공기질

-공기품질기준(산소, 이산화탄소, 일

산화탄소, 수분 등의 퍼센트ㆍPPM)
-

「호흡보호장비안전관리

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공기 교체기간 3개월

- (90일)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15조 별표4/「호흡보호장

비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용기충전기 내

공기질

- 6개월 이내마다 1회 이상 공기성

분분석, 1년마다 시험기관 정밀분석

-성분검사결과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재분석 실시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5조 별표4

공기호흡기 보관

-충격낙하방지위험 수납설비 보관

-밀폐상태 보관

-충전ㆍ미충전 구분

-충전공기 90일 경과 시 교체 조항

-고장대비 예비부품확보

-
「호흡보호장비안전관리

에 관한 기준」

고시 제6조

공기호흡기용기 및

면체 위생검사

-화재 및 오염 환경에서 사용 후 면

체 위생검사, 년 1회 이상 밀착검사
-

「호흡보호장비안전관리

에 관한 기준」

고시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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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량·미검사 공기호흡기가 다량으로 발견되었다는

점은 공기호흡기 유지관리자나 사용자가 「고압가스안

전관리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안전검사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

을 적극적으로 준수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4.4.3 폐기대상 용기 처리 규정 미준수

용기검사 및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용기는 폐기(파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4) 파기방법은 절단 등 원형을 유

지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용기를 파기할 때에는 검

사 장소에서 검사원 입회하에 용기 및 특정설비제조자

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 이는 폐용기의

재활용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폐

용기 처분절차 준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것이 문제였다.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2009.5.4)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고

양시에서 발견된 불법공기호흡기는 소방서의 장비담당

자가 폐기처분대상 용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임의

로 유출한 것이 불법 제품제작의 한 원인이 되었다.

즉 소방서의 장비관리담당자(3인)가 2006년에 내용

연수(15년) 경과, 노후, 부식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대상 용기 약 230개를 폐기절차에

따라 폐기하지 않고 적정처리업체에 인계한 것처럼 문

서처리하고, 시중의 한 업체에 무상 교부하였다. 한편

이를 인수한 업체에서는, 천공된 폐용기의 경우 부분

납땜하고 그 위에 가짜 상표라벨을 붙여 납땜 흔적을

숨긴 다음 폐품상태인 마스크 등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불량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정부규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5.1 안전규제의 단계별 한계

공기호흡기에 대한 안전규제는 제품생산 단계, 구매

단계, 유지관리 단계 인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단계별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자에 대한 정부규제”의 한계는 불법공기

호흡기 생산자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

검사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형식승인검사 및 사전제품검사 등을 받지 않

고 호흡기의 생산·유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또한 불

법제품이 생산·유통되더라도 사용실패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유지관리자에 대한 정부규제”의 한계점은 소

방기기 유지관리자(사용자)가 용기 재검사 규정을 미

준수하거나, 폐용기 처리절차 등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

를 일일이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유지

관리자가 내용 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체하였는지 여

부, 용기 및 용기부속품 자체안전검사실시 여부 등을

정부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5.2 생산자에 대한 안전규제 개선방안

이와 같은 단계별 문제점 중 “제품생산자에 대한 정

부규제”의 한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제품 생산 사전차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

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6조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

칙」 제52조를 적극 활용해 “수거검사”를 확대 적용하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 수집검

사” 제도를 “공기호흡기 제품”에도 확대 적용해 불법

제품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현재 공기호

흡기 구성 자재인 용기에 대해서 「고압가스안전관리

법」에서 적극적으로 수집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셋째, 소방서의 소방검사제도 운영 시 공기호흡기 관

리 실태를 점검(check)하는 방법이다. 현재 의무비치

대상(2,755개소)이 아닌 자율비치 건물에 대해서는 소

방서가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검사

제도(일반검사대상 751,262개소, 자체검사대상 39,765

개)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공기호흡기 합격필증을 위조한 사람에 대한 벌

칙규정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합격 필증은 구매

자가 제품 구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Figure 2. The flow chart of maintenance and sales of defec-

tive S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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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변조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타 벌칙규정보다 가벼운 측면이 있고, 공산품

에서의 안전품질표시 위조 벌칙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다.

5.3 사용자에 대한 안전규제 개선방안

공기호흡기 구매 후 예방적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부

의 안전규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소방대상물 등의 공기호흡기 성능유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지관리매뉴얼 작성 및

장비관리대장 운용을 권고해 전·후임자 간의 유지관

리업무의 연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공기호흡기 등록제를 도입해 특정소방대상물

등의 공기호흡기 관리 실태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기호흡기는 의무비치기관

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유사시 대피유도 등이 성공

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용실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폐

용기 파기방법에 대한 투명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사용자가 폐기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적정처리업체

에 폐기업무를 인계한 것처럼 문서처리 하는 등 규정

미준수 시 이를 보완하는 조치로 “폐용기 완전 파기

후 사진을 촬영해 결재 받는 절차”와 “파기수량·파

기사유, 파기자·입회자 등에 관한 기록 및 보존” 등

의 내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6. 결 론

특정소방대상물의 공기호흡기 유지관리 실태 조사에

서 나타난 문제점은 소방·경찰과 달리 특정소방대상

물 및 이외의 건물 등에서는 불법·불법의심 공기호

흡기나 불량·미검사 공기호흡기가 다수 발견된 것이

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

한 이유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장비 유지관리제도상

의 문제점도 있지만 생산자의 불법제품 생산을 원천적

으로 차단하지 못한 점과 제품 구매자가 기기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부족의 문제도 있었다.

따라서 공기호흡기 사용실패 최소화 방안은 사용자

의 적극적 유지관리와 관련된 “고객에 대한 정부의 안

전규제” 뿐만 아니라 “생산자 대한 정부 안전규제”와

구매자 자체가 불법제품 평가 역량을 높이는 “생산자

에 대한 고객의 간접규제” 역량을 동시에 개선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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